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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5 부

결

사       건 2018허3451  등 효(상)

원       고 주식회사 언일 자

       고 보 이 , 인크.

미국 

변  종 결 2018. 8. 31.

 결  고 2018. 10. 5.

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 원이 2018. 2. 27. 2017당1425  사건에 여  심결  취소 다.

이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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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제된 사실관계

  가. 이 사건 등 스

   1) 등 번 /출원일/등 결 일/등 일 : 스 등  347309 /2015. 5. 7./2016. 2. 

1./2016. 2. 2.

   2) 구  : 

   3) 지 스업 : 스업  구분 44  미용실업, 미용업, 미용 보 공업, 이

미용업, 이용업, 리업, 미용사 스업, 미용상담업, 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

구임 업, 탈모 미용상담업, 탈모 리를  미용업, 헤어염색업, 헤어커 업, 

장(化粧) 스업, 장 용 스업, 모 리 스업

   4) 권리자 : 고

  나. 등 상

   1) 등 번 /출원일/등 일/갱신등 일 : 상 등  706947 /2006. 8. 30./2007. 4. 

18./2017. 4. 14. 

   2) 구  : 

   3) 지 상품 : 상품  구분 21  덴탈 스(Floss for dental purposes), 아 

 잇몸 용 사출 구, 칫솔, 칫솔갑, 간칫솔, 칫솔용 체  칫솔모, 클리 , 

덴쳐칫솔, 덴쳐 이스, 실고리, 속 컵, 귀 속 컵, 라스틱 컵, 임 란트용

칫솔, 실, 칫솔

   4) 권리자 : 주식회사 악어미 어[다만 등 상   지 상품 ‘ 칫솔’ 부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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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5. 18. 고에 양도를 원인   상 권  분 이 등 (분 이 등 번  : 

40-0706947-01)이 었다.1)]

  다. 이 사건  등 상

   1) 등 번 /출원일/등 일 : 상 등  1055956 /2012. 9. 3./2014. 8. 29.

   2) 구  : 

   3) 지 상품 : 상품  구분 26  가열식 헤어컬 , 식 헤어컬 , 

식 헤어컬용인 , 식 헤어스타일러, 식 헤어 , 식 헤어스 스타일링 , 

식 이 헤어롤

   4) 권리자 : 고

  라. 이 사건 심결  경

   1) 원고는 2017. 5. 8.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스  스 권자인 고

를 상 , 이 사건 등 스 는 구 상 법 7조 1항 7   11  후단에 

해당 는 효사 가 있 므  그 등 이 효  어야 다고 주장 면  이 사건 

등 스 에 여 등 효심  청구 다.

   2) 이에 특허심 원   심 청구를 2017당1425  사건  심리 여, 2018. 2. 

27. 이 사건 등 스 는 등 상  칭이 사 므  장에 있어 는  

사 나,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과 등 상  지 상품 간  동종·

사  인 는 어 우므 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지 아니 고, 

이 사건 등 스  등 결 시를  등 상 가 국내 요자에게 특 인

1) 구 상 법(2016. 2. 29. 법  14033  부 개   것, 이  같다) 7조 2항에 라 상 등 출원인이 7조 

1항 7  ‘타인’에 해당 는지에 여는 상 등 여부 결 시를  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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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것  인식 었다고 볼  없 므  구 상 법 7조 1항 

11  후단에도 해당 지 아니 다는 이  원고  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

심결  다.

  【인 근거】갑 1, 2, 3, 6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

  가. 이 사건 등 스 는 등 상  여 그 장이 사 고, 그 지

스업인 미용업 등  등 상  지 상품인 아  잇몸 용 사출 구, 

칫솔 등과 상품  매장소 내지 스  공장소  요자  범 가 일 고, 

사  장  사용  경우 출처  동  래  우 가 있어 양자 간  동종· 사 이 

인 므 ,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다.

  나. 이 사건 등 스 는 그 등 결 일 당시 국내 요자에게 특 인  상품

지  인식  등 상  여 그 상 가 동일· 사 고, 늘날 미용업이 이루어

지는 미용실  고객  미용 에 해 상담 고 어해주는 장소  탈 꿈 고 있

고, 샴푸나 린스에 그 지 않고 장품  롯 여 미용과  다양  품도 매

고 있는  등에 추어 이 사건 등 스 가 그 지 스업에 사용  경우 

요자  여  스업  출처에 여 인, 동  일  요자를 만  염

가 있 므 , 구 상 법 7조 1항 11  후단에 해당 다.

  다. 라  이 사건 등 스 는 그 등 이 효  어야 는 , 이  결  

달리  이 사건 심결  법 다.

3.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가. 이 사건 등 스  등 상  장이 사 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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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1)  법리

     상 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상  요자  입장에  체 , 이격

 찰 여 상품  출처에 여 인· 동  일 킬 우 가 있는지 여부에 

여 결 여야 는 것이므 , 외 ·칭 ·  에  어느 나가 사 다 라

도 체  상 가 요자들  여  명 히 출처  인· 동    있는 경

우에는 사  것이라고   없 나,  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이나 

이 사 여 일  요자가 인· 동  쉬운 경우에는 사상 라고 보아야 

다고  것이고, 편 늘날 송 등 고  매체나  등  범  보 에 

라 상 를  매체 등  고 거나  상품  주 는 일 등이 번   

등  고   자상  사 여부  단에 있어 는 그 칭  사 여부가 가장 

요  요소라  것이다( 법원 2005. 9. 30. 고 2004후2628 결 등 참조). 

   2) 구체  단

     가) 외  

        이 사건 등 스  ‘ ’  등 상  ‘ ’는 

도  , 구  자, 자   단어   등  차이가 있어 그 외 이  다

르다.

     나) 칭   

        갑 6 증  재에 면, 이 사건 등 스  ‘ ’는 

격식 용어  ‘악어’  미가 있는 사실  인 나, 우리나라  어 보  에 

추어 볼  ‘악어’   가능  희  것이어  조어  인식  가능 이 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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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그 칭  ’크 ’, ‘크락’ 또는 ‘크 크‘ 등    있다. 

        이  는 등 상  ‘ ’는 사  미가 없는 조어 , 

‘씨 ’ 또는 ‘크 ’ 등  칭   있다.

        이 사건 등 스  등 상 는    는 없지만, 이 

사건 등 스   등 상 는 각 3  각각 ‘크 크’  ‘크 ’  칭  

경우 첫 번째 과  번째 이 각각 ‘크’  ‘ ’  동일 고,  번째  

도 ‘ㅋ’  동일 며, 마지막  만 ‘ㅡ’  ‘ㅗ’  차이가 있 나, 침이 없

는 마지막 에  'ㅡ’  'ㅗ‘   상  약 게 소리나는 경향이 있어 그 

차이가 미 므   사 게 청감  것이다. 라  이 사건 등 스  

등 상  칭   사 다.

     다)  결과

        이 사건 등 스  등 상 는  외 이 다르고,    

없 는 다. 그러나 앞  본  같이 이 사건 등 스 가 ‘크 크’  칭 고 

등 상 가 ‘크 ’  칭  경우에는 그 칭이 매우 사 , 이 사건 등

스 가 등 상  지 상품과 동일 또는 사  스업에 함께 사용  경우 일  

요자나 거래자  여  스업  출처에 여 인· 동  일 킬 염 가 있

므 , 이 사건 등 스  등 상 는 그 장이  사 다.

   3) 고  이 부분 주장에  단

     고는, 이 사건 등 스 는 ‘크락’ 또는 ‘크 ’ , 등 상 는 ‘크 ’  

각 칭 므 , 양 장   사 지 아니 다는 취지  주장 다.

     그러나 갑 6 증 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 여 인   있는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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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같  사 , 즉 ① 이 사건 등 스  장이 동일  이 사건  등 상 가 

‘크락’  칭  사 들  있 나, 그것만  이 사건 등 스 가 일  요자

나 거래자들에 여 ‘크락’  칭 다거나, 이 사건 등 스 를 ‘크락’  

칭 는 사용실태가 굳어  일 인 거래실  었다고 보 는 어 운 , ② 

히  이 사건  등 상 가 ‘크락’  칭  사 들  미국식 어 에  

나  사용 에 불과  것  그  인 여 국식 어 에  사용 등 다른 

사용  가능 이 다고 보 는 어 운 , ③ 국립국어원  외래어 법에 

면 이 사건 등 스 가 ‘크 ’  는 것이 원 인 모습이 는 지만, 장

 사 여부를 단함에 있어  칭  국내  어 보   등  탕  일  

요자나 거래자가 그 장  보고   있는 다양  가능  고 는 것

, 그 칭이 드시 국립국어원  외래어 법에 부합 어야 는 것  아니므 , 

이 사건 등 스 가 ‘크 크’  칭  가능 이 없다고 보 는 어 운  등  종

합 면, 이 사건 등 스 가 ‘크락’ 또는 ‘크 ’ 만 칭  뿐 ‘크 크’  칭  

가능 이 없다는 에  고   주장  이  없다.

  나.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과 등 상  지 상품 사이에 동종·

사 이 있는지 여부

     1)  법리

       상 는 상품 그 자체를, 스 는 스  출처를 식별시키   장

 각자 행 는 능이 다르므  상품과 스업 사이  동종· 사  지나 게 

범 게 인 여 는 아니 고, 라  상품과 스 사이  동종· 사  

스  상품간   계 , 상품  조· 매  스  공이 동일 사업자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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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 인가, 그리고 일 인이 그  같이 생각 는 것이 당연

다고 인 는가, 상품과 스  용도가 일 는가, 상품  매장소  스  

공장소가 일 는가, 요자  범 가 일 는가, 사  장  사용  경우 출처

 동  래  우 가 있는가 는  등   보아 거래사회  통 에 라 이

를 인 여야 다( 법원 2006. 7. 28. 고 2004후1304 결 등 참조).

     2) 구체  단

       가) 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‘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

구임 업’  외  나 지 지 스업에 여 본다.

          앞  본 사실 계  갑 6, 8 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

여 인   있는 다 과 같  사실과 사  종합 면, 이 사건 등 스  지

스업  ‘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 구임 업’  외  나 지 지 스업

과 등 상  지 상품에 여 사  장이 사용  경우 일  요자나 거래자

에게 출처  동이 생  우 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 므 , 이 사건 등 스

 지 스업  ‘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 구임 업’  외  나 지 지

스업  등 상  지 상품과 동종· 사 다고 보  어 다.

          (1)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‘미용실업, 미용업, 미용 보

공업, 이미용업, 이용업, 리업, 미용사 스업, 미용상담업, 탈모 미용상담업, 

탈모 리를  미용업, 헤어염색업, 헤어커 업, 장(化粧) 스업, 장 용 스

업, 모 리 스업’(이  ‘미용업 등’이라 다)  고객  얼굴, 리, 부 등  손

질 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리해주  여 일  시  갖추고 업  

거나 외모를 가꾸는 법  가르쳐주는 스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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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(2) 등 상  지 상품  ‘덴탈 스(Floss for dental purposes), 아 

 잇몸 용 사출 구, 칫솔, 칫솔갑, 간칫솔, 칫솔용 체  칫솔모, 클리 , 

덴쳐칫솔, 덴쳐 이스, 실고리, 속 컵, 귀 속 컵, 라스틱 컵, 임 란트용

칫솔, 실’  구강청결에  상품이고, ‘ 칫솔’   구동 는 구강청결에 

 상품이다.

          (3)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미용업 등  이·미용 구, 샴

푸, , 장품 등  사용 여 스가 이루어지는  등에 추어 등 상  지

상품인 구강청결에  상품과  이 있다고 보  어 다.

          (4)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미용업 등  공 생 리법2)

에 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 이용사 또는 미용사 등 인 이 일  

시  갖추고 는 업인 면, 등 상  지 상품인 구강청결에  상품  

이를  생산· 매 는 구강 생용품 조· 매업체나 생 가 업체에  조·

매 는 것  보이는  등에 추어 일  미용업 등  스 공자  구강

청결에  상품  조· 매가 동일  사업자에 여 이루어진다고 보  어 다.

          (5)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미용업 등  고객  얼굴, 

2) 공 생 리법

   6조(이용사  미용사  면허등) 

   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고자 는 자는 다  각  1에 해당 는 자  보건복지부 이 는 에 여 시장·군  

    ·구청장  면허를 아야 다.  

     1.  또는 이  동등 이상  이 있다고 부장 이 인 는 에  이용 또는 미용에  과를 졸업  자

     1 2.「 인  등에  법 」 8조에 라  또는  졸업  자  동등 이상  이 있는 것  인   

        어 같  법 9조에 라 이용 또는 미용에  를 취득  자

     2. 고등  또는 이  동등  이 있다고 부장 이 인 는 에  이용 또는 미용에  과를 졸업  자

     3. 부장 이 인 는 고등 에  1 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 소  과  이  자

     4. 국가 자격법에  이용사 또는 미용사  자격  취득  자

   8조(이용사  미용사  업 범 등) 

    ① 6조 1항  규 에  이용사 또는 미용사  면허를 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  개 거나 그 업 에  

    종사   없다. 다만, 이용사 또는 미용사  감독  아 이용 또는 미용 업  보조를 행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.

    ② 이용  미용  업 는 업소외  장소에  행   없다. 다만, 보건복지부 이 는 특별  사 가 있는 경우에는   

    그러 지 아니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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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, 부 등  손질 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리해주고, 외모를 가꾸는 법

 가르쳐주는 스업인 면, 등 상  지 상품  구강청결에  상품인  

등에 추어 그 용도가 일 다고 보  어 다.

          (6)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미용업 등  이·미용실이나 

부 리실 등에  스  공이 이루어지는 면, 등 상  지 상품  칫솔 

등 구강청결에  상품  주   또는  마트나 과·약국에  매 고, 

칫솔  가 품 매장이나  마트  가 에  매 고 있는 것  보

이므 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미용업 등 스  공장소  등

상  지 상품  매장소가 일 다고 보  어 다.

          (7)  이 사건 등 스  출원일(2015. 5. 7.)3) 이 인 2011. 11. 

16. 미국 일간지(THE WALL STREET JOURNAL) 인 에 미국 티컷주 등  

미용실이나 스  또는 태닝살롱 등에  아미  스를 공 고 있다는 취지  

사가 게재 었 나, 이는 외국에  사 에 불과 고,  나아가 이 사건 등 스

 출원일 당시 국내  미용실 등에  구강청결에  상품이 매 었다거나 이를 

이용  스가 공 는 등 거래사회  실 에 추어 일 인이 미용업 등  스 

공과 구강청결에  상품  매 등이 동일 사업자에 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

많다고 생각 는 경향이 있다고 볼 만  객 인 자료도 없다.

       나) 편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‘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

구임 업’  미용실 또는 이 소에  사용 는 계 구를 임 는 업  말 는 

것 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‘미용업’ 또는 ‘이용업’과는 미용실 

3) 스 가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는지 여부  단  시  스  등 출원시이다(구 상 법 7조 

2항, 2조 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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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이 소를 직  경 는지 여부 등에 있어  차이가 있  뿐인 , 앞  본  

같이 등 상  지 상품이 구강청결에  상품인  등에 추어 미용실 또는 

이 소용 계 구임 업과 등 상  지 상품   이 있다고 보  어

고, 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 구임  스 공과 구강청결에  상품  조·

매가 동일 사업자에 여 이루어진다고 보  어 울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 실

에 추어 일 인이 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 구임  스 공과 구강청결에 

 상품  매 등이 동일 사업자에 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 는 경향

이 있다고 볼 만  객 인 자료도 없 며, 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 구임 업과 

등 상  지 상품  용도가 일 다고 보 도 어 운  등에 추어 보면, 이 

사건 등 스  지 스업  ‘미용실 또는 이 소용 계 구임 업’  등

상  지 상품과 동종· 사 지 않다고  것이다.

     3) 원고  이 부분 주장에  단

       가) 원고는, 이 사건  등 상  지 상품인 ‘ 가열식 헤어컬 ’ 등  

등 상  지 상품  ‘ 칫솔’과 사 고, 이 사건  등 상  지 상품

인 ‘ 가열식 헤어컬 ’ 등과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인 ‘미용실업’ 등

 ‘ 가열식 헤어컬 ’ 등이 ‘미용실업’ 등  함에 있어  드시 사용해야 는 

미용도구에 해당 고, 상품과 스  용도  상품  사용장소  스  공장소

도  일 는  등에 추어  사  것  볼  있는 ,  같이 등

상  지 상품과 이 사건  등 상  지 상품이  사 고, 이 사건 

 등 상  지 상품과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이  사 므 , 

결국 등 상  지 상품과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이  사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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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취지  주장 다. 

           살 건 , 갑 5, 6, 7 증  각 재에 면, 원고가 2016. 5. 18. 특허

심 원에 고를 상  여 “이 사건  등 상 는 등 상  장  지 상

품이 사 여 구 상 법 7조 1항 7  등에 해당 다.”라고 주장 면  이 사건 

 등 상 에 여 등 효심 (2016당1294 )  청구  사실, 특허심 원  

2017. 4. 24. “이 사건  등 상 는 등 상  장  지 상품이 사 여 구 

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다.”라는 이  원고   심 청구를 인용 는 

심결   사실, 고가 이에 불복 여 특허법원에  심결  취소를 구 는 소를 

고(2017허3515 ), 특허법원이 2017. 9. 21. 이 사건  등 상 는 등 상

 장이 사 고, 이 사건  등 상  지 상품인 ‘ 가열식 헤어컬 ’ 등

 등 상  지 상품  칫솔과 품  속 이나 생산자, 통경 , 요자 

등이 사 여 이 사건  등 상 가 등 상  계에  구 상 법 7조 

1항 7 에 해당 다는 이  고  청구를 각  사실, 고가 이에 불복 여 

법원에 상고를 나(2017후2437 ), 2018. 1. 11. 상고가 각 어  심결이 

그   사실  인 다.

           그러나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이 등 상  지 상품과 

동종· 사 이 있는지 여부는 양자를 직  여 단 여야 는 것이므 , 이 사

건 등 스  장이 동일  이 사건  등 상  지 상품인 ‘ 가열식 

헤어컬 ’ 등과 등 상  지 상품  칫솔이 사 다고 라도, 그  같  

사 만 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과 등 상  지 상품이 곧  

동종· 사 다고 단 여야  논리  연 이 인 다고 보  어 고, 히  앞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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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 같이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  등 상  지 상품과 동종·

사 이 인 지 아니 므 , 원고   주장  이  없다.

       나) 원고는, 이 사건  등 상  지 상품인 ‘ 가열식 헤어컬 ’ 등  

미용도구에 해당 는 것 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인 ‘미용실업’에  

드시 사용해야 는 품에 해당 고, 일  요자  입장에  ‘미용도구’  ‘미용실

업’  매우  계  인식 는 상품과 스에 해당 다고  것인 , 이 사건 

 등 상  등 이 효  었 에도 불구 고, 이 사건 등 스  등  

지시킨다면 이 매우 높  상 권자  스 권자가  다른 주체가 어 

일  요자에게 상품 내지 스 주체  인, 동  래  우 가 있 므 , 이 

사건 등 스 도 그 등  효  함 써 요자  인, 동  지 고 경

업질 를 지   있다는 취지  주장 다.

           그러나 이 사건 등 스 가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는

지 여부는 등 상  장이 동일· 사 지, 이 사건 등 스  지 스업

과 등 상  지 상품  동종· 사 이 인 는지 여부에 라 단 는 것

, 이 사건 등 스  장이 동일  이 사건  등 상 가 등 상  

장  지 상품이 사 다는 이  그 등 이 효가 었다는 사 만  곧  

이 사건 등 스 가 등 상  계에 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

당 여 효  어야 다고  논리  연 이나 실  요  인   없

뿐 러, 앞  본  같이 이 사건  등 상 는 원고가 청구  등 효심 이 

어 그 등 이 효   이상 원고가 주장 는  같이 일  요자에게 출처

 동  래  우 가 있다고 보 도 어 우므 , 이  다른 에  원고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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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장 역시 이  없다.

  다. 소결

     이 사건 등 스  장  등 상  장과 사 나, 이 사건 등

스  지 스업  등 상  지 상품과 동종· 사 지 아니 므 , 이 사건 

등 스 는 구 상 법 7조 1항 7 에 해당 지 아니 다.

4.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가.  법리

     등 효 심 청구  상이  등 상 가 구 상 법 7조 1항 11 에  

규 고 있는 요자를 만  염 가 있는 상 에 해당 면, 그 등 상 나 지

상품과 는 다른 상 나 그 사용상품이 드시 명 여야 는 것  아니지만 

어도 국내  일 거래에 있어  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 나 상품이라고 면 곧 

특 인  상 나 상품이라고 인식   있  도 는 알  있어야 고, 여  말

는 특 인  상 나 상품이라고 인식 다고 는 것  존  상 에  권리자  

명칭이 구체  알 야 는 것  아니며, 구인지 알  없다고 라도 동일

고 일  출처  인식   있 면 충분 고( 법원 2007. 6. 28. 고 2006후3113 

결 등 참조), 그 단  등 상  등 결 시를  단 여야  것인 (

법원 2006. 7. 28. 고 2004후1304 결 등 참조), 이러  법리는 구 상 법 2조 

3항에 여 스  경우에도 마찬가지  용 다.

  나. 구체  단

     갑 8 증  재에 면, 2018  5월  인  포탈사이트 이버 그

에 ‘크 칫솔’  검색 면, 약 13건  그가 검색 는 사실, 등 상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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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 웹사이트(http://crocodental.com)에 회 법 칫솔질 본동작  명과 함께 

등 상 가 시  사실  인 다.

     그러나  나아가 이 사건 등 스  등 결 시 지 등 상 가 사용  

상품  국내에  매출액, 시장 , 고  내역 등  인  만  아 런 자료

가 없는 이상,  인 사실만 는 등 상 가 이 사건 등 스  등 결 일

에 특 인  상  인식 었다고 보  어 고, 달리 이를 인  증거가 없다. 

     라  이 사건 등 스 는 등 상  계에  구 상 법 7조 1항 

11  후단에 해당 지 아니 다.  

5. 결론

  결국 이 사건 등 스 는 구 상 법 7조 1항 7   11  후단에 모  

해당 지 아니 므 , 이  결  같이 이 사건 심결  법 다.

 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 취소를 구 는 원고  청구는 이  없 므  이를 각

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
재 장      사 승

            사

            사 동규


